
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
▣ 일시 2023년 4월 13일(목) 14:00 ▣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

▣ 참석 : 재적 10명 중 9명 참석
  - 이오표 법규국장 참석

▢ 보고사항
1. 주요 활동
2. 주요 회의결과
3. 법률대응 현황
4. 본부 및 사무처(직할) 현안 사항

▢ 심의안건
[안건1]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

<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(안)>

▷ 수정된 내용으로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.

<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(안)>

▷ 신설된 규정을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.

현행 개정(안)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
용한다.
   1.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
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
(2012.3.27. 개정),(2019.4.13. 개정)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
용한다.
   1.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
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. 
단, 재정자립기금은 중앙기금으로 지부 계정
과 별도 관리하며, 중앙 회계 감사 미수검 
시 지원을 중단 한다.  (2012.3.27. 개
정),(2019.4.13. 개정)(2023.4.25. 개정)

현행 개정(안)

신설
제4조(지급기준) 
3. 퇴직조합원 축하 : ￦200,000원(퇴직 
월)(2023.04.25. 신설)



 
[안건2] 각종 규칙 개정에 관한 건
▷ 원안 통과

[안건3] 5.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 조직에 관한 건
▷ 조합원 5% 이상(100명) 목표로 적극 조직한다.

[안건4] 통상임금 소송 특별조합비 미납 조합원 납부 독려에 관한 건
▷ 5월 31일까지 특별조합비 납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까지 특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에 

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. 소요되는 비용은 투쟁기금으로 집행한다. 

[안건5] 투쟁기금 집행에 관한 건
▷ 해복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중 복직투쟁에 대한 요청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실

비 정산한다.
[기타토의]
-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예산안 검토


